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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서 론

된

l. 서 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존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젓이다.

- A. 포프(영국의 시인·비평가)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
'

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셥이나 침해도 방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세계인

권선언도 
"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

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

며, 상효간에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제1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신은 근대적 인권사상의 집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

국가의 상

징'으로서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적 인권을 상

세하게 규정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거나존중하는 방향요로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UN헌

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들이 채택됨으로써 인

권존중의 국제화시대를 맞게 되였다,

이같은 근대적 인권사상은 우리의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받아들

여져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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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방인·에도 이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

한민족공동체 긴섣

을 위한 3단게 통일방안,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자유·복지 ·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신진 주국가 건설을 통일조 /

국의 미레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그L 인권사상과 멕을 같이 하

고 있다. 여기서 통일원칙各 자주·펑화·빈주로 하고, 통일과정은 
·

.

주]진적 · 단게적으로 하니-의 빈족공동체昏 건실하는 방향으로 제

시되었다.

이외-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

와 구1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1 싱- 기본권 뵤장과 권력분립 조힝·을

규정하고 긱·종 l%骨과 사최제도를 마린히-어 인권을 보장함은 뭅

론,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인권단체의 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지 · 힙조하고 있다. 51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인권운 .

동을 외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f와 권리를 억암하는 행위

를 공공언하게 지.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국

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에서 지$]되고 있다.2)

북한의 이같은 인권침해는 -(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

사최주의 국가 특유의 인권개닙에시 부터 損'을 수 있을 젓이다. 
'

)

서구외. 길'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기인은 국가의 간섭似이 자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 김잉삼 데통렁은 毛확 49주 l(19t-)4. 8, 16) 경축사普 통해 다음과 관'이 친삥히. ·

.

있다.
"

동 /을 주주1히·는 우리의 기본省아 리시 자·i외. Il l주들 핵심으見 하고 있
습니다. 자·it는 !신주기· 있올 수 飯고, I;Il주似이는 진정한 지·유치. 평 , L 있 .

을 수 但숩니다, . 
. .

. ‥ 통일3 조국은 7)]빤 71족구성원 모) ]c가 주인이 되
며, 게개인의 지.-H-피. y.지와 인간 존우]싱이 뵤장꾀는 hIl족공동체를 토대로

%[!싣되이이· 11'니디."
2) y리1d 하우5사 발헴, 

f ]g앤VI 세 의 지.-H-,예서 리·<·r의 자-H.회.의 정도에
따리· 37분(자.-T·부분키 자유 · 부자.우국가), 13등甘으로 2 I

d·분한 걸과에 의하
l
%9 북한은 부자-H--Vf가 u hf(최하위)으로, 한<·[은 자유국가 4骨骨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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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省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반해 공산

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해는 곧 당이 내놓은 집단적인 이해와 일

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잘못을

. 저지를 수 있지만, 국가와.당은 노 동자의 객관적, 집단적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결크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공산권에서는 개인의 자유조차도 당과 국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3)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

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쟬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

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체사상의 기본목표에 따라 
' 

수령

· 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 

일심단결의 사회주의 대가정'

을 부르짖으며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역을 강조하면서 1당

독재를 실시, 온 사회를 극도로 억압·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억전히 자신의 우상화

를 통한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인덕정치 · 광폭정치를 내세우면

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조그 마한 
'

시혜'도 
' 

인덕정치'

에 연유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고 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

. 전체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 풍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 당·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

·

,

,

.

3) 장 ,

ti

He1sinki 분단 가 A. 통 ,

.

통 문
"

'

·

.

.

.

,

구., 1% 3玄(1989), p. 43 참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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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린의 인 권실데
■ J

■ J 

- - - -

w

를 이루고 있다 ……

. 이것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자랑찬 결실

이다.

[김정일 논문, 「사최주의는 파학이다,중에서, 1994, Il. l]

된

김일성 사후 처음 발표된 상기 71정일 논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개넘은 초국가적인 천부적 -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담과 수렴에 의해서 부여되고 보장

된 
i

공민' 전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은 국가권

릭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귄리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

적 자유권에 두지 않고 국가의 물짇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

익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사실은 북한이 모든 J생산수단을 i 

전인민적 소유'를 목표 .

로 국유화하여야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이익에 따른 대립

이 있어진다고 주장하는 데서도 칠·아 볼 수 있다.4) 따라서 천부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은 당의 의사에 저촉될 수 p에 없고 
1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논리

는 필언적으로 게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귀착된다.

또 한 모든 주민은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발전에

자받적으로 협조할 젓을 >J·요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적

인권은 노동의 권리만을 그 윈%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w

요컨데,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1당 독제체제의 깅·화·

團

w 삠

團

4) 부힌·은 1994. 8. 15 
"우리나라 

사회주의 z]V의 우윌성1' 제하의 l'
김일성 빙-

송 데야m, 강(펑방)各 통해 사회주의키 소유의 기E적인 발전방향은 생산수
탄에 네한 

' 

힘동적 소유'를 ' 

진인 B 소유'로 전환시커 나가는 tg 있다고 주
장하떤서 인부 사회주의 可가晋에서 개력파 게닌 바람으로 사회주의적 소유

를 히물이 사직 소유로 진환시킴으로씨 
4사피주의가 

봉피되는 결파릉 초레'爐

다7- 펑기·. 통일원, 「

월간 북-합V'骨,(1994. 8,), p. 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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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徑

유지라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에 따라 기본권의 박탈은 물론 방대

한 정보기관을 조직, 주민을 강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반대 세

력을 격리 · 수용하기 위해 정치벌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인권유린

을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남북한 주민 모 두가 인간다운 품위와 존엄성을 
.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성취가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상 파악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제豆장에서 근대적 인권사상이 집약

된 국제인권보호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屋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련 규정 해설과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언권규

약의 기준에 의거 기본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 · 경제적 권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 개념5)과 대비하역 살펴본 후,

제IV장에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소개하고 제v장에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

5)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있어서 인권 또는 안간의 省리라는

것을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4echle)이라 하고 있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

(Menschemech띠라 함온 인 이 인간이기 때분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쳔부적 권리 또는 자언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이라 함은 헌법이 보

장하는 국민의 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 런 까닭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
본권과 인권은 동일한 것익 아니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앴는 기본권

사회권 둥이며, 그 러한 권리들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권리와 딜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알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권영성, r 헌뱁학개론,, (서울 : 법룬사, 1994),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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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보호규정

1. 인권의 개념
t

인권(Human Right)이린· 사람이 
' 

압박과 공포', 
' 

빈곤', 
' 

차별과

뱍해'로부터 坤방되어 모든 인간들이 인간딥끼1 살기위해서 가저
t

야 하는 천부적 권리 7는 지·인권을 1갈한다. 인il은 인간의 존엄

성에 의헤 정딩·촤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긴이머 실정법

에 근거하고 정당촤되는 사실 권리가 아니라 당위적이고 규범

적인 도넉적 권리이다, 인권은 게인적 게인에게 귀속도]는 권리라

기 보다는 개오1의 
' 

짐단'에 귀속되는 71리이다. -

따라서 특정사회의 구성원둘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싣

정1심에 y/-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뇨 인권에 속히·는 권리는 규범

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사최의 구성운1들이 인간인 한, 
'

그거고 인간담게 살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 자유귄이 반됴시

보장되어야 한디-. 
'

2, 국제인권보호규정 .

국제인71보호후-징 중 데표적인 은 유엔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교약 틈이다, 이러한 SY-정들은 인귄에 대한 국제2·f인 규

범으로 제시되어 개1펀-AfA들의 인권에 대한 지침이 되고 려다,
t

뿐만 이·니라 긱-국은 인7{V효暑 위한 구체적 실친조치普 취하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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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인권의 개넝과 국제인권보호규정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 유엔헌장

유엔헌장은 7개항(전문, 제1조 3항,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

68조, 제76조)에서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었으며, 대표

적인 조항은 전문과 제55조, 제56조이다.

동 헌장은 
'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한

번 확인'(전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의한 차

별없는 인권존중과 ]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규정

하고(제55조) 모든 가맹국에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제56조).

따라서 유엔헌장은 인권에 콴한 본격적인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국제연합이라는 범세계적 평화기구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나. 세계인권선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엔현장은 인권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의

暑 내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취

해야 할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

엔은 유엔헌장의 인권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유名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준비한 초안을 기초

로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인권을 
;

정치적 - 시민적 귄리'와 ' 

경제적 · 사회적

권리'로 구분하고 ( i ) 정치적·시민적 권리로는 생명권, 자유권,

9



叫한의 PJ 권실 데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평둥권, 행복추구권, 종교· 언론·짐회 · 결사의 자유 등을, (ii) 경

제적 · 사회적 권리로는 교육권, 노 동권, 최저)g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둥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인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듭이 상충되는 상힁·에서

는 그 우선 순위애 따라 절대적인 
' 

기본려 권리'외- 상대적인 
' 2차

적 권리w, 
t 

추가적 권리' 둠으로 구분하고 있다. ( i ) 
' 

기본 권리'

는 인간다운 산에 있어서 없이서는 안될 생명권, 신체의 지·유, 육

체적 · 정신적 건깅·보호권 등이며, (ii) 2차적이머 추가적인 권리들 .

은 보장의 수준이 낮아 수도, 어떤 상-尋·에 따라서는 본질적 부

분이 침해딩·하지 않는 범위네에서 제한될 수 있는 인권으로 제산 .
]

권, 언론·사상의 자유,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다, 국제인권규약

한핀, 세게인권선언의 선언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약

으로 만듭기 위한 노 력이 꾸준히 진행되이 1966년 12월 16일 유

엔총최에서 두개의 인권규약, 즉 
「겅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제권리

I

에 관한 국제3T약,과 「시민31 · 정치적 제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빛 
「시민적 ·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익C의 신택의정서,가 채 

.

테되었다. 이 규약은 유811힌장보다도 인/을 더욱 정확하고 세부

적으로 v-정하고 인권보호에 ]p적 효릭을 부어하는 것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

이 규약들은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기 구

상하고 있는데, ( i )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인권위

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윈회에 긱- 덩·사국에서 보내 온 보고를 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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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보호규정

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당사국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임무를 부과하고 았는 반면, (ii)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는 인권의 보호가 제대로 행해지

기 위해서는 일국의 경제가 일정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제도적 장치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단지 경제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 력으로

서 일국에서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유엔경제

사회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에 그치고 았으며, (iii) 
「선택의정

서,는 개인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해국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또한 권

고하는 것 뿐이다.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간의 조약이다.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조약에 포함된 조항을 존중하고 조약에 의해 요청된 상태를 유지

하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을 위하여

특정한 제소제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상기 인권관련 국제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

한 기초위에서, ( i ) 인간에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 · 정신적

외압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상태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과(ii) 다른 한편으로 자아실현의 완성을 위

한 제반조건들의 성숙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주로 경제적

· 사회적 권리)둥이 인권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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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I. 북한의 인권규점
5

%

북한은 힌법에 
" 조신1$주주의인111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게관

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헉떵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조신로동당의 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

리.고 떵시하고 있디·, 따라서 북한에서는 7체사상파 노 동당의 긷

정 · 지시가 헌;偏보디· 싱-위에 있으머 그에 우션함을 명문화하고 있

다. .

또 한 북한의 조신노동당 규약 진문에는 
"

조 신 로동딩·은 오직

위데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싱·, 헉명사상에 의해 지도된

다."6}라고 규정하이 노 동당은 J]일성의 교시에 절 복종하여아 
'

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W체게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상-위규법으로 하고, 21 아레에 2동딩·의 결정이 있으며, 헌 
'

법은 노 동딩· 걸정보다 하위57-법으旦 운잉되고 있는 실징이다.

질국 북한에서의 모든 닫]-趾(헌뱁, 헝1컴 동 릴반 법률)은 주Al]사

상이라는 이데올로기서 
'

틀'에 맞춰 7J일성 부자 독제체제 -7지를

위한 도[/페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에 없다, 이길·은 비럭-에서
t

볼 때, 북한에서의 법-E 딩' 및 정권기판의 주11통제 강회.와 사기

생활을 제한하러는 목적에시 공기촤되어 있다. 권리보다 의무중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 「 ' 92북한게4L(서울: 통일무], 1992), P-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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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의 언권규정과 그 실 태
T

심으로 되어 있으며 법의 제정 및 운용이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

다,"는 주체사상7)의 기본목표에 따라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

리와 의무에서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5라

는 집단주의 생활의 대원칙을 선언하였다. 공민의 기본권은 주로

무상치료권, 휴식권, 여자의 권리 등 사회경제적 권리룰 중심으로

한 일련의 기본권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는 북한의 모든 
' 

인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공민'g)에게만

인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헌법에 
"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라고 규정, 이 조항이 헌법상 규정

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1958년까지 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면서

김일성 1인의 독재체제 구축과 개인숭배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

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출신성

분과 사회성분을 엄격히 심사, 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

7) 여기서 주체사상은 광의로 해석한다. 즉, 앞에서 지적한 노 동당 규약 전문의
' 

혁명사상'도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한 
'

고 리'이다. 겸정일은 1986. 7.

15 그의 논문 
41주체사상 

고 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

사상 교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81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엾는 그 여떤 다른 사상
교 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른 계급교양, 당전책교양, 혁명전통 교양, 사회주
의 애국주의 교한과 층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이 주체사상원리
교양의 내용과 꼭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項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 리입니다."

8) 공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조선말 대사전,, p.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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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박 1쇼!펜셜크團國圍國. . w . . . 團 團 團 . . . .

대계寺의 3게충으로 구분하였다, 이 게兮을 다시 51개 부류로 디

욱 세분화하여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1> 주四성분조사사임

l 구 분 1 시 1 내 용 l
:y Pk/A P71]/%뇨 屛"·垣"厄 디

l 사업 l 
'

60, 121 6000어명을 인毛제판으로 처단하 , l

l l l 7H港 
' ·南4 149烈 l

l l l 산간벽지로 추방 l
1祠)再 5/C[ P I

'

而)녀)%莘5%흘'冊류荊 ]
l l 

'

67, 3 l 분 분류(직게3데 · 처가 · 외가 6各까 l
l [ l 사) ]
[5) y Pd/고J]/利 豆4巨 1
l 구분사 l ·

70. 6 1 을 층, 본 충, 충 l ,

l l l 7 3T, 를 다 분하 51·Ill .
'

l [ i 부류旦 구분 l
l 주 요해시쩝 pa C P3·북q1하 괸인, 주민동 1사 · A"J
l l 

·

74 l 악. 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 l
l l i 반 자, 번절자로 구분 lm--------- 

- - 

1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m

l"""""l'"',i.1,l'"뽀 씽 冀猛 취
L闢國甲1拜..唱. . . . . . . i甲화. . 闢 團 團 團 1 

'

l認 ,<i"",A,]01' 瓜힙.瓜름1
L화으[%]산릴甲1. . rn 團 . . . . l . . . . . 團 團 l

1頂끈' ['"',l,.귀'극柔캄猛'""*'l .
P추6촘'd'S'A바협]'i%: ii L P'A' V 1촘'毛'V 및 주민문긴 정비

團

J

4' 출처 : 통일원, 「 ' 92북한게요고1992),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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墮,. 북한익 인권규정과 그 실태

그리고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 

인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먼대

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

한 무기'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노 동계급적 본질올 강조하고

있다,9)

북한 형법은 이러한 계급적 본질에 따라 
"

사회주의 제도를 부

정하는 계급적 원쑤들에 대하여는 무자비하게 치고, 김일성 부자

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도 가장

단호한 징벌올 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

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

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IO)고 주장하고 있

다.

북한에서의 형벌은 크게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나누어진다,

( i ) 기본형벌은 사형, 노 동교화형의 2가지 헝벌로서 죄를 범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ii) 부가형벌은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

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3가지 형벌로서 죄질에 따라 기본형벌에

부가하여 처벌되는 형벌이다.11) 
.

따라서 북한의 형법은 개인 및 사회의 법익보호나 피의자 인권

9) 북한연구소, 
「

북한형법의 실상,(1990), p. 27,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rn
「%일성 저작집., 제12권, p. 219.

10) 위의 책, P- 29. 
"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헌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
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替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f 김일성 저작집J, 제12권, p. 22L

11) 1987. 2. 5 최고인맨회의 상설회의결정 제2호로 채택된 가정형법 제20조,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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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衍의 인권실 대

의 보호수단이 아니머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 강제노역

등 기본권 침해의 근거라고 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북한 형법

내용중 주요 반인권적 요소릅 실'피보변 다음과 같다.

03 유추해석의 인정
' 

범률이 似으먼 보)죄도 업고 헝빌도 없다'는 말로 표힌되는 죄

형1相정주의는 국가헝1銳권의 남용7.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한 근대헝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법치국가에서는 딩-

언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21러나 북한은 형1% 제10조 서
" 1但죄34위를 한 깅우- 헝사]p] - 1의-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

이 없을 떼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햄위를 d-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입을 지운다,"12)라고 해

유추해석을 밍문촤하고 있다-

73 형벌조문의 추상성

형1펀빕5-IL는 범죄외- 헝일을 가능한 한 밍확히 하어야 제판관의

자의적 해셕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旦서도 형법에서 i·f지하고

있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헝임을 애측할 수 있게 되이 헹위고범으

로서의 효력을 가림 수 있다. C.(러나 북한 형범은 이러한 H대혐

71의 일VI·Y] 에서 벗어나 7싱키이며 昏7확한 혼어를 %밥이 사

- 하고 9)는11)-, L[/- 내표리인 예는 다음꽈 길·다.13)

A "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로 직권 또는 리위를 람各하여

엄중한 길파를 필으臧거니· 일으킬 수 있게 한 헹위"(헝1%

12) 1 [한인-'IL소, 
「·좌한'잉1/1의 실싱-,(IA)O), ]].

'33.

13) 위의 잭.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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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북한의 인권규정꽈 그 실태

제124조)
+ "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행위"(형법 제

128조)

& "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형법 제131조)

따라서 북한 형법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함

에 따라 결국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여지를 폭넓게 마련하고 있다.

卷 예비와 미수의 처벌

근대형법에서 범죄의 예비나 미수에 대하여는 법를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바, 우리 형법도 예비

· 음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엾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우리 형법 제28조) 미수범의 처벌도 형법 각 조항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된 범죄에 한하고 있다(우리 형법 제29조), 그러나 북

한은 형법 제15조에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모든 고의(故意) 범죄에

대하여 예비와 미수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비만으로도 획일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

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심리상태까지 문제삼아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이 많다.

1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

북한 형법에는 범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하는 
' 

불신고범'과 범죄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지하지 않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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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처벌하는 
4 

방임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반혁명범

죄에 대한 불신고범과 방입범은 예외없이 처빌할 뿐 아니라 일반

범죄종에서도 강도죄, 삳인죄, 군사상 범죄 骨에 대하식 광법위하

불신고범과 방임범을 인정하고 있다.14) 이같은 사싣은 형범 제

12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삐-, 동 조항에서는 " 국가 및 사회헙동단

체에 대한 깅도4 살인죄, 공민에 대한 징·도죄의 법죄가 준비되

고 있거니- 감행된 젓을 일'면서 0것을 헤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닌 이하의 로bit촤헝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갑이 광빔위하게 불신고범과 방임뱀을 처벌하는 것은 주

l
;
Il간에 상호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빌 젓이나 주민상호간에는 불신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희·데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디..

권

<59 부당재판의 처벌

북한은 헝11 제129조에 
;'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핀·

절, 핀-정을 한 자는 2넌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5Y-정.

부당제판의 치省을 명시하고 있다, H대호1범의 삼권분립원칙에

의하1편 제핀-은 사법부의 고. 완권한으로 하고 제판상의 파오는 상

-;1거원에 대한 상소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1칙이다. 그

러나 북한 힌뵤]에서는 수RI(립의 우1%-1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

ff 에서�

� 

재판관의 제판헹위에 대하여 
' 

부당한 제판'이라는 추상

적인 3-iL정으로 헝사처벌을 힐· 수 있도록 합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이 전며 보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5}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4) 위의 책. Il.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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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 형평 제129조는 사법부의 정치종속의 극명한 표현

이며 김일성 부자 및 노 동당의 전횡적 권력행사 범위를 무제한화

하는 조항일 뿐이다.

卷 생산수단화된 개인

국가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을 국가에

예속된 노 동력 제공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노 동력을 최대한

착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노 동자 개개인이 국가에 제공하는 노 동의 질을 저하시키

는 행위 등을 포팔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

인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16)

hIf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엾이 또한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79조)
+ '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형뱁 제80조)
i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집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81조)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은 오직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산수

단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원천적
T

권일성의 교 시와 닿의 정책 둥을 지키는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관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16) 위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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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 수 없는 다,
'

2. 주요 사례로 본 인권실태

가, 기본적 권리

1)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 함온 률과 적7]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

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딩-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만한다. 이것을 
' 

언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직 요구인 동시에 인간셍

존을 위한 최소한 조건이다. 그짓이 보장되지 않으변 그 밖의 자

유나 권리의 等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긴.의 존7]싱이 71해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 i ) 불범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지-A-,

(ii) 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iii) 불법한 심문으로 부

터의 자유, (iv) 불부1한 처벌로 부터의 지.유, (v) 불법한 보인·처분

F 로 부터의 자유, (vi) 불법한 깅·제 노 역의 금지 등이 있다.17)

따라서 사랍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동의 차별없이 공정한 제포1-
- S· 빈--g- 권리외· -s-YI3'f-甘, 그[-분 骨 비인V직 치빌을 빈·지 鶴'는 짓

이 징도이다, 그러나 낙한은 공정한 제핀-절차입이 피의자를 구급

하거니· 고문 둥 비인간적 처일을 자헹하31rn 있다, 특히 킴일셩 부

자의 지시나 덩· 정책을 어겼을 떼는 처빌의 가혹힘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민재R서 
'

공·개재VI-'을 실시, 범죄정.의자의 $

J 

m

a

17 } Y3엉성, 앞의 . pp. 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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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북한의 인 권규정과 그 실태

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또한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

해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

급없이 
'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된다. 입소날부

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

은 물론 서신연락도 할 수 飯다. 수용자들은 
'

구역'안에 있는 광

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주요사례>

+ 4% 1983년 1월이다. 김일성 신년사 발표를 시청하던 중 김일성

의 목소리가 쉰소리로 굵게 나자 
' 

돼지 멱따는 소리처럼 꽥꽥

거린다'고 무심코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

음날 소리없이 불려갔고 현재 그의 가족까지 추방당했다는데

이웃들은 그가 특수처리대에 의해 사형당한 것으로 알고 입

다."

[이덕남, 1990, 9. 7 귀순]

& ;i l990년 8월 북청군 소재 북청사범대학생 4명이 북청군 쌍림

리 소재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2배낭(약 IOk)을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황해도 출신 학생(33세 가량) 한명이 경비원 1명

을 전지가위로 살해함혐의로 체포되어 1991년 4월초 북청 사

범대 뒷산에서 사범대학생, 주민 등 25
000 여명이 지켜보는 가

운데 공개총살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다."

[여금주, 1994, 2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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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團 團 闢 團

團 圍 鬪 國 困

團 國

團 開 關 

關 團

a

'Jc 1989넌 9윌 평남 안주시 칭천다리에서 힙동%-장원 고 정감이

강냉이 600kg을 절취한 죄로 공개제毛·을 통헤 공개충살을 딩·

했다, 안전윈 2밍이 피고인의 손을 뒤로 %고 71에 제길'을 물

린후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려 재%l-장 엎에 설치한 나무기둥에

절박한 후 사걱수 3밍(도안전우1)이 사형수 전빙- IOnl 지점에

서 자동보총으로 3받씩 사격, 사살循디-. 사살후 가마니 등으

로 시체를 밀'아 구급차에 1]고 갔는데 총살형 장면을 목걱한

주민들은 
"

谷 죄도 아닌데 아깝게 죽었다, 너무 잔인하고 무

1]다며 당%f의 무자비한 IA]커헹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蠻다,"

[1서영긷, 1994. 3. l l 귀순]

A- " 

이떤 집에시는 장마省에 김인성 초상화에 舍기가 차서 구김

이.셍겄다. 이 331을 펴기 위헤 &상촤를 떼어내어 다리미로

피다가 누렇게 퇴색되어 오히리 더 우쇼핑·스8-'1게 변헤8-1렸다,

이 모 (이 정성겁얼내예 발긱·되었다. 검일데 지도원은 
' 

무엇

떼문에 수렁님의 초상촤 얼3을 다리미로 지嶺는가 
' 

라고 추

궁'穀다. 이 추k짧페 
'

구김을 피보려는 충성심에서 그臧다'고 사

실.대로 답번'헴으나 짐과는 사상체게를 점어 시골로 추빙-되었

다."

1쑈}정희, (9R9. 9. iO 귀순]

2) 사 환의 비빌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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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북한의 2) 권 규정과 그 실 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

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

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lg)

그러나 북한은 힌법 제78조에 
"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

거나 체포할 수 엾으며 살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

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무단침입 둥 주

민 사생할에 대한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3중 감시체계로 주

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았다, 뿐만 아니

라 30여세대로 구성된 인 반19)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
.

<추요사례%

A 각 공장·기업소 및 리·동단위에는 보위부원과 사최안전부

요원을 주재시키고 유치원 보모들까지 정보원(밀정]으로 삼아

18) 위의 책, p, 2g5,

19) 북한 조 선말 대사전(1992판)은 인민반을 
'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걸하며 국가

사회 사업을 집헝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뮈하여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섕활의 기층 조직의 하나'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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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AL[,,고7;[[[/(/[[L l
」
,

대한 깁·시체게는 5호딤·당제를 통헤 5호담딩- 지도원이 긱· 세

데의 사상동태, 일상생힐을 김-시하고 30-60세내를 한개 인tcl i

반으로 묶어 인민반장이 헹정업무처리 등과 주민동향을 피-악, :

매일 동 사무소에 보고한다. 한y'CI 사최안전부 분주소에서는

인1(1반장과 협조, 7민昏힝열- 피-악 일반1但죄자 등을 섹출, 소

조 첵임자가 시 · 군· 37-의 당위원회내 3대혁떵소조부에 보고

한다. 각 기관·기업소내에서는 당· 세포비서가 긱- 개인을 7-l-

시, 총촤 등을 통해 비판하고 초급당 비서에게 메일 직보한다.

국가보위부에서는 수개 직장던-위일로 보위부원을 피-견, 사상

동향을 김-시하며 반당·빈-체 사1 세출香동을 하고 있디..

[김수행, 1991. g, 3 귀순1

'A' " 

펑잉5시에 돌 지난 아이骨 기찐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

는 그날도 펑일과 같이 인1;보]l-장에게 칠·아가 일소]를 밑'겄다.

]%데 그날 31-억 당 서 -7 1사싱·주]엽성원이 내러치. 인민VI-

장과 省·께 반내 모든 가정의 짐· l
,

문을 일고 깁일성 · 김정 l

초상촤와 도서를 검열하였다. 7<IF 부부집에도 뜰어가 겹열하

였는데 책상 멈에서 로 작 첵%/t껑이 오· 에 실어 I/Il 잎·징·에 있

는 김인성 초싱-회-기- 오손%l 깃이 발 1비었다. 소볜이 분은 사

A-는 3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치며 책읍 가지 놀다가 그냥

오줌을 씰-딘 것이다, 그<:1네도 그짓을 모르 부EL는 다른널·과

마친·가지로 별일이 없다고 획-인하고 인1펀반징-에게 인쇠블 l

t

l>·

겼다가 변을 딩·하게 된 것이다. 길국 /'( 들 부부는 省似는 아

이의 소唱이었지만 로작피 뚜껑에 오骨-g- 싸게 해 오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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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북한의 인 권규정과 그 실태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깊은 산골로 추방되게 되어 앞날까

지 영원히 망치게 되었다."

[고운기, 1989. 8. 12 귀순]

3)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

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 i )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

유, (ii) 인신의 자유, (iii) 정신적 자유, (6)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바, 특히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의 성격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자유로운 인간교섭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형성에도 기여한다. 개
w

인의 인격형성과 인간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e20)

그러나 북한은 헌법 등 어느 법령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47년 3월 7일 결정된 북조선인민위

원회 결정 제57호 
「
공민증 교부 사무 규칙, 중에서 여행자 취금

에 관한 규제조항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규칙에서 북한은 
' 

거주

하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숙박하려는 때에는 숙박지 소관 인

민보안기관(현재 사회안전부)에서 숙박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5

조)라고 규정하고 숙박주는 숙박승인'이 없는 동거가족이외의 자

를 숙박시키지 못하도록(제56조)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

숙박주

20) 권영성, 앞의 책, p. 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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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는 숙박자가 출발할 떼에는 숙박자에기1 숙박증떵서를 교 부"(제59

조)할 것을 의무촤 시키고 있다.21}

띠.라서 북한 7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易 고· 지

익으로 어헹을 하리면 윈칙적으로 
' 

여행증신서'를 발부밤아야 여

행할 수 있는 동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만약 허가飢

이 어헹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 

집결소'에 수용되어 iO 일간의

무보수 노 동에 처헤지기도 한다.

<수2사레> .

'A' ti외부지익에서 
온 사람이 숙박을 하리1&l 해당인민반 숙박 능

록대징페 기록하고 인민반장의 씨·인이 끝난후 분주소(파출소)

에 찾아가 공%If증파 대조획·인하는 절치-를 編·아야 한다. 부모

형제 친척 사이라도 무조/l 숙박을 하다 4열에 적닐시먼 벌

굽과 증밍서 특기란에 7단숙뱌자었다고 기록하는 등의 방모1

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1영리, 1988. 9. 24 귀순]

4' " 

북한은 전국의 모든 
' 난장이'들을 자J·도와 양강도 접겅 51

우1지대에 집단 려리수용, 리접 -%사를 지이 자급자족하미 실-

게 하떤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骨 통제하고 있다. 맹인

들도 도소제지 이싱·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하게 하고 일정

한 마을을 조 성, 집단 거7旦록 하고 있다. 특히 평암에는 벙

어리. 귀머거리 등까지 지방요로 전원 추방하였다."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1) 대튜 1구소, 「

북한 It;령집,, 2구1 ow빔>, p. 626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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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윤 응, 1993. to. 11 귀순]

A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통

지가 날아 왔다. 부모는 즉시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

나 복잡한 절차와 통제때문에 장례날짜에 가지 못했다. 그 부

모들은 ' 

자식 잃은 것만도 원통한데 죽은 자식도 못보게 됐

다'고 땅바닥을 치며 울다가 끝내는 
'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

상…' 하면서 대성통곡 하는 컬을 보았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4) 정신적 · 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

은 성격상 국가권력혜 의한의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

적 · 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과 사회활동의 확보를

그 궁극의 목표로 한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이책에서 정치 권리로 분류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의 자유 등은 정신적 활동을 그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활동으로

서 전개되기도 한다,22)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민들

22) 권영성, 앞의 책, pp. 302-303 참조,

9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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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양/}의 지.두.조차 3f 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직 김일

셩 부지-의 지시와 주재사상을 심으i뀐 朴딘-· 헹동헤야 하므로 개

인적인 양심과 시그t는 억제되211 있다.

fL한 하나의 사상반이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신법에 
"

/민은 신

잉·의 자유를 가진디-."(제68조)라]1 
'S
]l 종교의 자-7를 보장한다고

% 

선언'하고 있지만 -(0에 "누3L든지 
종[u(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1·r기-사최 질서를 헤치는 리/骨 수 임다."라는 에매한 딘-서조힝·

을 닐어 시.실싱 -$V(의 지.유릅 인정치 僧-%.l, 있디·.

따라서 닥한의 시-曾, 511-최, 성딩' 능은 북한 주민骨의 신앙생활

을 위헤 설7-]%l %d-시Al이 이.니리. 정치지 A-직에 따라 헤외의

-

'矛교인, 
<l-팽·어 농 t-M·문긱을 통한 대외선전. - 시설일 뿐이다.

L..t리10- 개성있는 칭·작·쟉업으%,(서의 분'혀‥·애술횔-동f . - 납되지

%'는다. 북한에서의 J/'하· 에숨苟-동 V-로지 " A츠로지-들을 공신·주

의적으로 ])(잉·히-미, 온 사최를 어녕촤, 로농게-;-r하 히·는태 복무하

L 수단"23]으로만 존제가치가 있니.. 2".1 렇기 Iq]분에 모든 문애휜-동

-S,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24>에 띠·리-, l/1한 당의 지시와 통제

에 따라 당의 이리과 당의 건해-計 정苟·히 빈-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추V/)다2.Il>

'A' "
- 한의 최고IA이라 曾 수 있1- 딩-의 A-일사싱· 10대71칙은 모

m m

끄) 1070넌 1 1 우1 ],<%'-tg- 세5치 내회 사t(] -P-최 j,i 
'

,
l

. 에서의 /일성 1선.
24) 사최구의적 사선7의린 

%i ll]%시 헝시에 띠-리 사회-'r·의4'i 내용-S- M-는 것-읜

무]치A.j-,t 하{/ 이1%di ]C아에3의 칫-사 ;M'rn/i".C,로

� 

싣1%되-l가:%, 이떼 시.최7
의리 녜-2-이란 딩·셩 · 세-CI·성 · 인1;5싱. - 시땅하1-.]- 깃을 의삐한다, f 

' 

2 &i·한
개요,(][시2]. pp, 33(l- 337 71-v.

2된



屋
, 북한의 인권 규정 과 그 실 태

든 인민들이 김일성이 생각하고 의도하는대로 생각하고 말하

고 행동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 인민을 여러 형태로

조직에 펀성시켜 놓고 생활의 일거일동을 주, 월, 분기,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총화(비판)함으로써 인간본능의

양심을 규제·통제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깁일성에 대한 항명으로 매도되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정치범이 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종신 동안 고 통쇼러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고운기, 1989, 8. 12 귀순]

h "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 소재 봉수교회

는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면서 철문을 굳게 닫고 있

다.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

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명이 위장 예배를 본다. 주

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교회의 인근

주민들은 봉수교회를 
'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다."

[김명철, 1993, 7. 15 귀순J

+ " 

함경남도 신포시의 한 마을에는 머리를 약간 흔들거리면서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분은 해방직전에 무당을 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3명의 손녀가 40 세가 넘었

는데도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10대원칙에 명시된

대로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게다가 혁명적 신념

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

에 손너들이 머리도 좋고 악기도 잘 다루는 재능을 가졌어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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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 을 못한 것이다, 그 처녀와 결혼을 하1P. 남자의 장레가

엉원히 막히고 북한에서 게속 띠·돌무]을 당하띠 삳아야 한다

는 젓을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있기 때문이었다."

[깁 성, IS90. 6. l 귀순]

% " 

북한의 에술은 51 소제니· 주제도 김일성 · 깁정일의 우싱-

화를 위한 깃이어야 한다. 자연품경을 /1린 미술직-품이라도

김일성 · 김정일의 사적몰이 있는 고 장이나 지억을 베겅으로

21려야 당선이 된 수 있고 작骨으로 인정을 1身는다, 에를들];9

민-겅대 · 백)'F산· 백두산밀잉지데 등으J- 김일성 · %]정오1의 고항

및 활동지억의 %힌으로 이- 되111, 
' 

강'신의 /c 을'이라는 그림

의 소제는 저녁<·<을보디-t %-]인셩의 천리마1운 을 7·제旦 담

고 있디·, 서예지·품도 AJ일성에 대한 격이니. 반미 · 반제 · 반남

사상을 선전하는 깃이니· 중잉-당 선조1신동부에서 제포L힌· 구호

니- 선전713)- 외에는 임의로 쓸 수 없A"

1 이청철, 1993, 9. 
'23 

귀순)

k " 

이.IJ Iq84닌 날이었VI 징i크 기억한다. 나는 71때 해군이었

다. 바닷가 7소 서 C-무할 베 V)-생] 처음으로 본 해당촤꽃이

모 레1%-의 마,거운 해풍 속에서V- 곱 피는 깃을 보먼서 시 한

펀을 씰다. 질· $ 어 l 시라51 셍긱-되있다. 나는 조선인빈군출

판사로 올려보네려고 중대 징치지도 1에게 U 시를 제출循다.

중대정치지도윈은 그 시를 곧 싱·고f정치부로 올려보或다. 니.는

-

' 1애까지도 매.위 기분이 좋있-디-. 그러니. 싱·g 정치부에서 온

소서은 나를 실%'시臧디·. 시의 주제기· 당과 판련된 7제가 아

30



屋, 북한의 인권규정과 실 태

니며 사상성이 없는 시를 썼다고 비판까지 받았기 때문이었

다."

[김 성, 1990. 6, 1 귀순]

5) 법앞에 평등

%앞에 평등'이란 
' 

법에 있어서의 평등', 즉 법내용의 평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의 내용 그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라면, 그英

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불평등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

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자의적 차별이고, 자의적 차별

은 평등의 개념인 정의에 반한다.-요컨대 평등의 관념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25)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26) 북

한의 헌법도 
"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명시, 모든 주민이 평등함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주민을 출심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

且 세분하 불평등한 권 와 무를 존민들o}] 1 부과하 있다·

즉, 북한은 이같은 성분분류에 따라'개인의 지위, 샥량배급, 직

장 선택. 교육, 의료기관 등의 시설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

별을 骨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데까지 차

별 적용하고 있어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부자

75 ) 상대적 평둥설(비(분적 정의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

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입

장이다.
26) 권영성, 앞의 책,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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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 인 권 규정과 실 태

와 당을 반대할 소지가 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

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 · 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

이다.27)

<주요사311>

%V "

김일성을 포함, 200만명이 엘리트 특권계급이며 1천 500만명

이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300만명은 불순분자로 분류돼

일체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어린이 여러 명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가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연구소 북한인권

세미나 발표내용, 세계일보(1992. 5, 22, 5면)]

A " 

당간부나 행정간부는 먹고 입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있

다, 또 이들에게는 부정부괘가 만연돼 있어도 노 동자들처럼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쟉위에

따라 국가로 부터 주택, 가전제품, 식료품 등의 일용품을 전용

상점과 공급소에서 보장받고 있고 가족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가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동자는 방 한칸에 한세대가 살림을 하는 것은 보

통이며 냠의 집에 임시로 방을 만들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보아도 북한이 무계급사회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27 ) 
「 ' 92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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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아직도 조 상들의 과오, 일제떼나 전젱때 있었딘

과오릅 가지고 후손들의 기11-71을 박틸'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7고 있는 실징이다. 우리짐-F % · 25때 월남하있다는 할아버

지 떼旻에 부모도 고/l &1'號지만 힝제들도 내학에 들어길' 수 있

는 실력이 있이도 들어가지 못健다."

l.깁 성, 1990. 6. ] 귀순]

'A' 4 

평안남도 제VI-소의 힌· 2It위간부는 국기-자- 착복·처녀깅-간

· 유부너 강간 등의 죄且 시-회-리%J,L 여론이 나빴F니- 1
;
t]-皇-

다루-[ 기관요원이라 해서 10닌 이싱- 중형을 반을 시.람7]에

뇨, -趾<Il·히/Ow 1 년간의 11<최·1·-·-Lo-Ai 세V}·해 버린 사실이 있다,

으) 평성시 헹정위우/회에서는 고 위긴·부들의 국가자금 ·사복·

부회-사건이 집단적으로 니·티·나. /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 사

11 역시 괸-데히 용서되이 지%1. 19S3년 직위 恒리만 되 · 조치

로 끝나고 J'았디·."

l 김굉&, 1987. 3. 3 귀$ l

닉-한- 해방후 일부 게층에만 지털-해 Y<'l 식량베 를 1957

년 I i 월 
' 

네지'결정 96호 1길 102호'에 의기헤 
' 

서량%l·매를 <·'[가적
- 1인제기V 힐페 내하이'를 Ill-표히.면서 부터 힙-W농장원을 제외

한 d·-t)<- 주11들을 대싱·t-로 링1베-;.f·제-計 실시히.고 있디·, 힙동농

징·우]들-F 헙동농장의 인1 f<1산시 1년분의 v ]량을 힌,물로 분배반

기 때문에 제외된다.

-%[한에서의 시량배합제도는 주민통제의 중요한 수단이고 사회

계各간 불평 을 이국-V- 있는 중요힌- 요d 이디·. 최고대우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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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 태

' 

매일공급 대상자'는 당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 비서, 중

앙당 부장, 제2보위부(김정일 호위담당) 군관, 사진사, 재봉사, 김

정일 서기실 요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은 호위총국

공급과에서 백미(1일 800g),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최고급으로 풍족하게 가정에 매일 배달공급한다.
f

l주 공급대상자5는 중앙당 부부장, 부총리, 제1호위부(김일성

호위담당)군관,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 장령급 군인 등이 해당

된다.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은 당 재정경리부에서 각 가정에

식량(1일 700g, 백미:잡곡 73), 육류,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주 l

회 배달 공급된다.
4

2주 공급대상자'는 당 중앙부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등이

해당되며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역시 당 재정경리부에서 월공

금량인 식량(1일 700g, 백미:잡곡-6:4), 육류 4kg, 물고기 lOkg, 야

채, 기름, 담배 30갑 둥을 2주에 1회썩 분할 배달공급한다,

;

1개월 공급대상자'는 특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당간부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다시 1호 공급소, 2호 공급소,

3호 공급소, 4호 공급소로 분류된 해당 공급소에 미리 지급된 
' 

공

급카드'를 제시하고 월공급량의 범위내에서 긱접 식량을 조달한

다. 이들에게는 1인당 700g의 주식과 각 공금소별로 차등한 부식

이 공급된다.
w 

일반공금대상자5들은 통상 1개월 단위로 일정량의 식량이 공

급되어 형식상 
& 1개월 공급대상'과 유사하나 이들은 노 동자, 농민

등 일반주민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은 1개월 공급대상자들을 포함한 이상의 4등급으

로 분류된 공급대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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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f되고 있을 아니라 가격 또한 월昏히 비씨.다.

<표3> ]]11劃 심301상사 罷1111目 31준

IA·Yf+[ 상 d g i
l-

j,.1 4,(. l·,,-A- . ‥
i
,,

,
·4. -. ) ,

':'猛),병'猛 
l

l 圖 . 1閣 . . . . l ·])vEpo s.. ]姪화蜜8%l-t.뇨. )
l i . l·d{씨 념4-, l

,

著(]y 700 g), *루4kg)· 해, l
2 %[

! 9%:B71& . l · l VI'(15%· 주, 름(21)· l
l ) 「

, 骨3.C기(5kg), 담베(30김') 동 l
I 

- . - . - .

. 

l 
-

- . 

-

.

. - l . . - - . . - - - - - 
- - - 

- - 

- 

-

I

l'ii 瓜모f 피:삼,:십r""""" )
l . l . . . . . . . . > 

- L·o(!8sL 께(prn%)-丑.-... . . - l

6) 칭33t],적 기본권

청구권직 기본Y)이라 함-E 
-[·[가에 대하여 일진한 헹위를 적극

적으로 칭c/할 수 있1-< y [ 1의 주관적 )/·권올 민-한다, 칭구의 대

상이 되는 
-:·13적 弔위는 RJ%B, 헹정, 사1/1괴- 같은 국가적 작i인

수도 있고 경제적 급부일 수L-1 있디-. / /-t
I
%]-의 기%<71-E /1 자체가

권리의 -SC켜인 데 빈·해, 청/fl-1키 기12-c/IP 0취·의 귄리니· 이익이

]해되거L]. 조]혜될 우러기- 있을 에, C t와 길·은 권리나 이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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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 권규정과 그 실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이다.28)

북한은 헌법 제69조에서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

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5

라고 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

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젓을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었고 그 처리는 
'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처리토록 명

시하고 있다.
된

그러나 실제로는 신소나 청원시 그 침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허울뿐인 규정으로

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색출되었을시 당의 정책과 지시에 불

만이 있는 것으로 q인 기 때문에 개인이익이 침해당해도 신소

나 청원은 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Iq)

<주요사례>

A "

주민들이 신소와 毛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소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보위부나 안전

부는 그 내용을 해결하기보다 필적조사 등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신소자가 밝혀지면 불러다

놓고 
'

무엇 때문에 신소하였는가 
' '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치

는가 
' 

라는 식으로 심문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각되었을

때 돌아오는 고 통때문에 신소도 옷하는 실정이다.… 너무나

28) 권영성, 앞의 책, pa373rn

29) 소영식(1988. 9. 귀순) 주요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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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리장에 처할 깅A-, 너 니-AT 대우를 각오하고 최후 수

단으로 신소하게 되{[· 겅7기- 있;d 이 징우 내개는 보위부

니. 안-71부로 불리가 711/닝-히.디·가 l-M신이 되거나 骨러니.온다

혜도 펑셍 요시省'대상으로 낙인5'히 일)g을 어둡게 살이·야

한다,"

1소잉시, 1988, 9, 24 귀순]

A' " lg88넌 2 윈경 깁닉 l(34세, Atw깅·//-역 서장동 거주)이가 중

잉·닝- 신소과에 
' 

진제정첵이 헌실정에 밋·지 않으며 깅·제1敍·전

을 히·/민 인기입으로 비J/는 싱책.운 신시해야 한디-'L 내
- - 의 비일투서를 하지· Iqgg년 5월깅 포1키조사로 보위부에 겁

기된 후 소시을 모j/드1)- 조 ,
l

-

, 가족, 십·촌 능 일가족은 통f/-

역 O 로 추방뇌었다-" ·

l A]운학, l%9. 5. 6 귀$ l

나. 정치적 권리

1) 언론·폴쭈1·의 자두-

인론·춥 l-의 지·유라 힘-은 사싱· 또는 의조1을 언어 · 분자 동으로

·城-·3-·정 니3%인에/]i 1신-표하는 시·유블 l
;
]

- l'한니·. 더 니·이·가 w은 의미

에서의 l/·IA%{·의 시-S 리. 힘·y 시-상이니- 의건- 빌·x히.<< 지-7

외에 개인의 안권리(징보공개칭CIl-권), 역세스권(인론기71-에의 접

-/-과 그 이정-70, 반론권, 인%/기)5-1].7171. 은 <론, 71론기괸·의

취재의 지.유와 편집 · V1성권 및 [J- 내부적 x)-7끼-지도 포괼·한다.30)

30) / 성, 잎'의 체. p. 313 
-y]-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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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 태

북한은 헌법에 
"

공민은 언론·출판·집회 · 시위와 결사의 자유

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

건을 보장한다"(제67조)라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언론·출판은 
" 

김일성의 교 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 l )

하도록 그 존재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보)하여야 할때

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 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친에로 근로대중을 조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33)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사전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 내용이

이 규정에 충실한가를 검열·승인받아야 인쇄 · 공표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주민이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부자의 지시

나 당 정책을 비판할 시 재판飢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

혹한 처벌을 받는다. 때문에 주민들은'수령의 지시나 당정책을 무

조건 찬성하거나 침묵할 수 밖에 飯다.

한편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도서 및 녹

화·녹음테이프의 반입을 단속하고 해외여행자의 주민접촉을 봉

쇄하고 있다.

31) 
「

백과전서,, 6권 (평먕! 과학백꽈사전출판사, 1983), p. 292.

32) 위의 책, p. 293.

33) 
「김얼성 저작선집,, 10권,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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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79년도에 어머니 제자가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안

중기계공장 방송원으로 선발시이 근무하다가 당 위원회 선전

부에서 비준빌지 않은 내용을 방송健다는 이유로 산골로 추

방된 사실이 있다. 이 떼문에 팍한에서는 어린이들이 
M조선소

닌딘"(인민句교와 고등중학교에 보급하는 신문)이나 t 세날'과

같은 월간 잡지에 글짓기 작문 하나를 써서 제출하리고 헤도

우선 딤'임선생닙의 Y]열과 소넌단 지도$1신AI, 그리고 학],t

당비서 선생의 검열을 기처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뵤는 핵

심은 
' 

김일셩 · 김정일을 친·잉:하고 있는가'이다.55

[김 성, 1990. 6. l 씨순]

+ " 1992넌 4,켤경 청년 1멍이 骨북 청전깅기장에서 게최毛 
4

4 .

15상 축구경기' 권·림'도중 징기장 담에 올라가 
4 

우리에게는 지.
-7가 일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i를 회복하자s는

내용의 전단 3에이매룰 살At하고 빈·김부자 구호를 외치다 힌

장에서 보위부우1에게 제포되어 tf-중들이 보는 가운데 2/-티.낭

하어 즉사하였다."

['윤 웅. 박수헌. 199i. [0, ll 귀순]

A' " 1969년 6월 제13치· 평양축전 행시.에 동윈되었딘 외교부 행

시.지원팀인 
' 

직전[1-沙삐.' 5 멍이 펑잉· 칭·광신 %텔지실에시 A-

경호巷(105층) d설을 叫제로 구]o] 모자리. 동기세대도 해 1

못히-는 처지에 $·팡객吾5-1 없는데 2(t(%만 크게 지어 권하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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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 태

는가' 하고 비난발언을 하였다가 도청되어 전원 지방으로 추

방되었다.

.

[고영환, 1991. 도 2 귀순]

t

% " 1988년초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 북한

경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김정일에게 
' 

경제를 개혁하지 않

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김정일은 
' 

毛 이런 놈

이 있느냐'며 
'

즉각 잡으라'고 지시하여 1명은 검거 처형되고,

1명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88년 8월 사회안전부는
i 

낱조선방송 청취자는 처벌한다'며 
6 모든 라디오의 재등록과

남조선방송 청취 금지'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남명철, 1990. 4, 1 귀순]

2) 집회 · 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언론·출관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헝태로 행하

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헌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34)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북한 헌법은 
i'

모든 주민은 집회 ·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제67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결사만이 허용되고 있다.

34) 권영성, 앞의 책, p.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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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Pl 므1 2)퀀실 대
]

가Is원의 권의을 대변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외곽단 l

旦 
,, 

당과 중 旦, 중 사상見양恐 玆, 당
1
1

충 한 且{자·‥‥且 %함만을 수·&1할 뿐 다, 따라 북한 l
는 당.국가 필요 동원 7] . 사는 보장 l
만 나 피가 기주장을 알 나 싣 l

하 한 는 상-s-z차 할 수 但다. 한 는 사 l

雪' ,,

'끔<柔 
<猛 

w

어 
'

<·1이·기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거니. 사회질서를 혹십하게 문

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骨 시위를 Yl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

를 취해 兎·다.

이외· 같이 정싱-적인 집최 · 길시-외- 시위를 통한 의시·A:L시가 봉

된 북 
'l-에서는 

주민들의 불만AL출이 1의보·삐라 y 읍성적으

로 표출될 수 리'에 없다,

<수%침([리1>

'+'

정부의 허가일이는 q]중집최블 연 수 없다. 정부가 1핀·든 조긱

외에 일'러진 것-F 飯다. 징부는 이웃간 모 71, 동창회와 {l·은

비정치적 모 임조차도 甘한다. 시·종 지업지 동%이 이들 3'L성

·1에 대한 정부 昏·제의 수단으로 유일하게 존제한다.

1 미 J [무부 인Y]보고서(1993) 북한판련부분]

A 10(a가 넙는 북한의 내<조직骨-F -A'한딩·t·r이 제시힌. 복표

를 昔성히·기 위한 운동에 동원피는데 57 에로 섕1신중대骨 위

3되 
' 

조 신%L동낭 -d-약'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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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리마운동에의 참여 등이다. 또한 주민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외국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동원되며 전시회, 행진, 군중집

회와 같은 행사에도 참가하여야 하는데 불참자는 혁명정신의

결어, 불충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미 아시아워치·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 공동보고서,

1988. 12]

A "북한은 
소·동구 붕괴후 유학생들을 소환, 사상검토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분산 배치하였는바, 1991년 5월경 김일성대

학에 배치된 학섕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된 반체제활동

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였는데 내가 소

속했던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체코유학생 출신 김동국(30세)도

이 사건 연계혐의로 체포되었다."

[윤 웅, 1993. 10. 11 귀순]

3) 참정권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직에 선임될 수 있< 국민의 주관적 공권올 말한다,36)

북한은 헌법 제66조에 17살 이상의 모든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신의 정

부를 선택하는 것을 제도적 창치를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

36) %영성, 앞의 책,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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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고 

團

거骨-8-는 ( i ) 최고인민최의 내의71, (ii) 시 · 도 인민회의 대의원,

(iii) 군· 31-% 인민최의 대의원 신거가 있다. 후보자는 오직 당에

서 긱- 초1거구마다 1멍씩 선정한니·. 최고인1;11회의 대의은1 A]거의

경-Y-, 선기일 공고후 l - 2 Il필내 딩- 중앙위 )최에서 긱- 선거구

마다 1밍의 후보자를 >정하며, 시 · V · 군 ·
<
]

y- 익 인민최의 대의71

선거는 시 · 도 · 군·구익 당위원최가 선정한디·,

따라서 북한에서의 선거는 대내)]Fl'L 딩-에 대한 신임을 끽· ]

하고 인당독제를 정딩·촤하며 대외적으로는 121주주의를 실시한다

는 과시 · 11전을 위한 제도로 이- - 하고 있다m

<주요사리1%

'A'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Jl t제省· 수 있는 구1리니. 장치블

가지)1 있지 않디-. 뷰한의 징지체·제/· 김일싱과 그의 후게자

깁정일에 의해서 완전히 시배된다.

지-.으{'1거는 -吟한에 朴·제하지 엄·'는디.. 최고인삔최의 y/[는 도

· 시 · 군당위71최에 대힌- 신거가 3i·A적으로 실시될지라도

는 정7-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난지 한1청의 후보만을 인정

한다. 북한 정부통게에 의하VI 99% 이상의 투31]율에, t‥동딩-

이 인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친-성윤을 보인디.<II 한디.w 30()

백만 노 동담7( 1체인구 2120[)만;M)의 대부분은 딩'의 소수 11

리fIt가 민·든 7·칙을 지키는데 
'힘y다.

[미 국%L부 인71보고서(1勢3) 북한관린부분]

i' " 

신거위원최에서 세내주부터 일린VI호로 능록핀 신거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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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선거일 아침에 공민증을 휴대하고 선거번호표 일련

번호 순서대로 줄을 서서 대기하다 투표를 시작하는데 투표

장에 들어가면 인명부와 대조한 후 위원들이 도장(붓뚜껑)으

로 투표여부를 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칸막이된 투표장으

로 이동하어 김일성 초상화에 절을 하고 찬성, 반대표시 없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표

도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平표이며 반대투표를

하려면 별도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감시원 앞에서 이런 반대투

표 행동을 한다는 것온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기흥, 1991, II. 28 귀순]

다, 사호1 · 경제적 권리

1)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이라 함은 사람이 생촬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활동울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는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므로, 직업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37)

북한도 헌법에 
"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70조)라고 규정하여 직업선

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

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콴의 조정 · 통제(인력수급계획)에 의

37) 권영성, 앞의 책,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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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 일빙·적으로 이j/어지고 있다, 즉, 주71의 시장배치는 - 잉-켜/

리 계 에 의해 짐'l되2 긱· JFAC-Ill 수w요대로 힐·딩· 베치되At 있

기 때/C-에 뵨인의 희망, 소질, 농력요 부차적이고 직장의 자의지

%- 씨 7]씨 ·1]y],,, y 
-

w l
判.·l]끼·11 y ·-l 이-씻 박1.가柱 

. 

사씨 %%A 
- l

州-‥ 州 懷…] … 相 v ], , 細, ‥判 l
l, 신무능릭 등 %입-리인 저무수dAl 6

. 이다. 직무수행능틱 가운 l

데 특히 학력이 높이 핑기-VI는테 이는 진학과징에서 성분이라는

가 딩-성이 싱·당-힌· 징1;-<w 김종되있기 떼%/-이디-. 이러한 71 떼문에

내학에 진학하지 못한 일부 기본게%과 시데게층의 7T/l-C 시.회

적 지위외- 보수기- 니·은 키입을 21어 신분싱·숭을 피하기가 윈친적

으로 불기·V헌· 짓으로 볼 수 있니-,·i8)

특히 최](·에L· 힙·는 일-8- 기피히.(]- %조가 민- 1헴·에 %리. 틴·굉

- 협동농·징· V-에 2-‥-럭이 부-E 
' 

[· Il'·싱이이서 제대군인들과 )t등

중학]]( 졸우1생들을 T'-리배치(7]<1베지)-s'i.고 있디..

<추a사려1>

')r' " 

직장에 배치T:- 骨업셍들-frn- 개인의 취미외. 특기같은

짓고R:- 관게없이 부조21 배치싱·(3--력피.건장)과 식림·정지증)g

시側- 베치된 기업소니- 농상에 J<L내 -%고 
학:,l<에서는 교.무장

소민· 일·리준다- 만악 졸3])%I%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먼 출근-g-
'暫- 

때까-지 시량배if을 하지 않으1r] 
'

2·-- 피.긴.장'이 없기 떼문

에 디·론 직입7- 가실 수 없디-. 이 떼7,:- 할 ·y 없이 최초 배

%l) 데외통신사, 1
뷰한m:(V]-. (lty)4), p. 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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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직장 배치

는 김일성·킬정일의 교 시에 따라 대부분 무리배치된다. 제대

자들에게는 제대증, 식량정지증명서, 당 및 사로청원 이동증

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치된 직장으로 발송하며 제대자들은

호송군관의 인솔로 배치된 직장 노 동처로 가서 인계된다. 무

리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삭량공급을 중

지하므로 할 수 없이 출근하여야 한다. 무리배치를 하지 않은

인원들은 연고지 배치는 되나 직장은 지역노동과에서 임의로

배치하며 본인의 의향은 묻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들도 대학 간부과에서 파견장을

주는대로 무조건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 전공분야에 인원이

보직되어 있으면 일반 노 동자로도 보직된다."

[김 성, 1990. 6. 1 귀순]

k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1989년도에 무리제대를 시켜 어느

누구의 개인적 의사 파악도 없이 집단(무리)배치를 하였다. 이

때문에 제대자들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도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 노 동현장으로 바로 내몰兎다, 이젓은 북한

젊은이들 대다수가 겪는 고 통이다. 화1냐하면 북한에는 17살

때 군대에 초모되어 10년간 군대생활을 한 후, 제대하면 고 향

으로 갈 때나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 후에도 고 향에 갈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무리배치를

당하면 부모형제와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벌을 당하는 것

과 마希가지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인들은 제대 때가 다가오면 자기 고 향지역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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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게획되지 않나 히.고 김일성의 신넌사 덩·문힌 노 동신

.

,,

l

i이틱남, 19V(), Q. 7 귀순]

2) 재산권 보장

사-7제산제의 중핵은 셍선·수-%'l-의 사유인가, 아니먼 셍존에 省

요한 물적수단의 보장인가에 있다. vt일에 그)이 )%존에 필요한

- 적수단의 보장만을 의미히.<It 1산C난의 사A-를 인정하지 館'는

깃이라17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제산20의 보장과 다를 것이 似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최주의 
-:·[가에서의 재산구1 보장의 근본지인

차이는 셍산수단의 사-7-計 인정하)-.니· 않f--냐에 있다.39)

북한-F :·1단1에 
" )g산수딘--F l·;이-외- 헙-%Io·제만이 소-7한다."(제

20조) 
" 

개 . 1소유는 /로지.들의 개 J>'1이미 소비적인 A-적各 위한

소유이다,"(제24조)%]- 18시하고 있다. 따리-서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힐- 수 있는 제산-S< 
" 

게 ] 리이미 소비적인 )·t키"에 국한毛1디-.

한펀 -A한 힌]/l 제기조<- 
" 

1·f이·소 - 71의 데상에는 제한이 似다"

리·21( 1 9시. 개인이 소-S 히·고, 있는 재신-A/ 인제1·<지 국기-가 수- - 힐·

의사만 있으띤 박틸-省- 수 있도록 규·징피어 있다,

39) 
- 

/]잉성, 인·의 씨,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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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311>

h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

은 주택에 한해서는 연고권이 재산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서 서로 팔고사는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당시 친

구 아버지가 집을 1천 5백원에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

다, 그러나 현재 북에서는 농촌에서도 개인 주택이 없다. 모두

국가소유 주택으로 넘어갔다. 이젠 서로 꽐고 살 수가 假다.

아파트의 경우도 소유권이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한

번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말

하자면 주택부가 비우라고 지시하면 하시라도 비워줘야 된다

는 말이다.

평양중심 거리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침대, 책상 등의 비

품이 았는데 이런 비품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현상유

지를 해놓고 떠나약 한다.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

인데 개인주택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면 국가적 보상은 飢다.

모든 젓이 거주자 부담이다.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인정하며, 만약 불이 났

을 경우는 사용 및 완리 부주의에 의한 벌금을 내거나 강제노

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북의 실정이다. 또 북한에서는 개

인재샨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

서가 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김 성, 1990. 6. l 귀순]

9r 신혼가정을 비롯, 일반노동자들의 43% 정도가 주택배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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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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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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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힙·숙소나 독신자 아피·트에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까 쮜 a.-v%o]f 며 %[il 대
'

l
利.·f]t 

· 

머과·C b弔꼈이 例判 斜. 삐 )
2 상 는 A 는 구%C/) 당 , 동사무+ 등 見부 l

,

,, 

VAll w %WE l . 사 l 식 %.
l

이 고 셍하지.."머 생먼부지의 세내를 같이 살게 한다. 때분에

일부 ].C치빠른 사림들은 덩'에서 요2/하기 전에 상점 판매원,

식딩· 접대우1 능 자신에게 b이 됨 사람과 상호연락하에 방을

내준디·. 믈본 임데V<]· 없다.

최2-에f/ 시벤트, 깅·재, 유리, 목재 동 건축자재가 3히 부

족하여 자제 y급 괸·계지·들이 이를 익'용하어 주틱이 완공될

때 주택배정을 남보하는 조T]으로 시-재를 공금빌·게 해주는

사레가 늘/J 있다.

[김떵철, 1993. 7. 15 귀순1

'A' ii

볼·건은 월별로 인민%]l·에 할딩-된다. 품목은 대략 2 (릇, 빕舍,

신1곽, 央-, 어린이 자전거, 부엄<l·, 독(항아리), 찬장, -h감 동이

디-. 이러한 -計품들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2든 7

l 1骨에게 -)fl-르 
배덩'骨 수가 없다. 가장 어려움을 辛1는 사람

을 - -T'!적으로 선1鈍하기니. 인1/11il]-회의에)t-] 추친하1.'1 사로1·부

리 <
,
t 매권을 베1普- )·다w 이렇기i </-1개'힐- 수- 있는 순서와 그<량이

정해지]Il·l 배딩-받- / 사71은 싱-풉1+l<'L 정해진 가걱의 돈을 내

고 불긴을 언수하게 되는 o ]때부 旬 킨은 자기 소유불이

돈1다w

우리 동네에는 TV가 1데 있었1<-네 21짓은 개인 소유불이

5fl



屋, 북한의 권 규정과 그 실 태

아니었다. 지난 1990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날 인민반 주

민들용으로 시청하라고 당에서 무상으로 준 젓 뿐이었다."

[김 성, 1990. 6. 1 귀순]

3) 노동(근로)에 관한 권리

노 동의 권리라 함은 ( i )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 취미에

따라 직업 내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선택하고, 또한 타

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이러한 노 동관계를 계속할 권리이고,

(ii) 동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노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대가로 생존을 유지하며, 노 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에 대하여 노 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140)

이에 반해 북한에서의 노 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

의 원칙41)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 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노 동법 제33조에 
"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

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

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힌법에 
"국가는 

공동조직

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깅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제30조)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노 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40) 위의 책, p, 414. 근로의 권리의 법적성격은 자유省설과 사회권설로 나뉜다.
이 중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사회권설이 통설이다. 사회권설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균둥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
인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올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라고 한%

41 ) 북한은 헌법 제63조에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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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 h

주1긴들旦 히.여2 시-셍1활名 위한 시긴-을 기.짇 수 鼓5-1 제)L회-시

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북한은 힌]It-j 세VI조에 유식에 대한 71리를 i

刻.率· 피-. ‥빠 %3RI ·ill·%·]]A< ‥‥,키-t:- 3·뻐낵-리 l
·%1]- 

, <-역荊미-討/%-- 恒,)1 ·//서시렴 ( 1년 ‥1 l
.討>A -‥初. . ‥-南·,·- 9) . . 申-h 聘 ·縱 l
소위 k

- 리시 사회주의 총진/EA.'4 l -k.의 깅·촤로 인해 휴식에

대한 )1리를 제 旦 보장반지 y하고 있·는 신정이다.

<平6.)사리1>

'A' ' ;북한 
노동];!]에는 하부 8시간 1‥-·It'-을 하도록 되어 있니-. CI러

니. 니.김-은 겅3-는 깁일성 · 7]성오/ 혁밍역사에 대한 공부暑 사

로 칭 조리예서 17시부너 18시까지 71시할 If]i도 있었고, %킥0

기떼는 읍내 J
L-징-에 니-가서 

-

· (수 1'l- . /--5으로 저닉을 내신하

띠 익: 3시간 정도 야간 V대기 히- 
']- 

健디·, 또 -dJL일에는 깅·

9최, 1중학습 동을 1‥동시간 이후 1 시간씩 하였디-.… 일반

적으로 뷰'한에서는 핑상시 아-f,L리 인심히 일을 잘 해도 파외

시간에 하는 정치弔사 한]/{이라·l,t 1)hI-지변 비%3-울 면치 못한

니-. 1주인에 한 1친 있1/ J요 1 휴,치<.l'에도 지역내애 있는 ·지-

42) 이 y.k-P 19SO-IOfs0t·!r11에 추진권1k:-l. 1기1·1 -%.X'.- . It]t)01,·1데의 싱-尋·에 위
-

. 헤 -TV13 - <l. 정-싱해에서 -%.-%·%-]히 리{.- , ·
i 

- A>P.y이다, J{한은 IE3. 5.

1 1 
'

2

' ·(<·l·헤빵'전.생승리'(-'41전.7']4 쇄 <l) 40·(h·1에 :<음해 '

<-,!.·'6· 4잉-치원회
-

'

I
l·

rn 휘'를 밥표히.-l.:· 가- . 네 7극J 의 싱세블 t
, !-:·:- O

. 로 
-

'

I l-정히.C,l. 이를 헤치니 시.
1 1 위仰 진체 주V!들이 

' -7.리시 사이.i-의 - y.신<,<·-R{-·음 y]있게 IA러니:(l

싯'. . 촉</·Ai-으로씨 최초로 세기疲니. V.-' · 신->'- 사 ·3(1993, 5. 22)은 - 7-리이

사최주의 -&진-,·[ -%
F/, 짐3. 7<동의 P·: 리이 

' 

낭겨. 수링의 두리에 일심단 iM

끼비93-,t tI肉없이 삐·른 진6]속V-s· 청조vI 3
- j,!-써 - Y.리려 사회7의에 -Y.A:]

싱.g. )시.< ·분이·에서 %·l!/1키으<t >·l:-이 빌'ocl.시기-l':-대 있니'l ·%-l 븍히 이 -V.-M.

추진 . 정에서 기숟이%g의 1요싱-S- 이설健다. 대외돈신시·, 모 f<'l-용이 300/'l

려,이(y-M),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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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되어 방공호, 해안방어벽, 반땅크 모

래장애물 등을 만들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월 1회밖에 휴

일을 주지 曾는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때 결근한 날짜만큼 공제하면서 불이억을 당하게 하

고 있다.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3일 지각하거

나 하루라도 무단결근(승인없는 결근)이 있으면 다음해 휴가

15일을 중지시키는 직장도 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만 놓

고 보더라도 월초에는 자재가 없어서 노 동자들이 직장에 나

와 멍청하게 앉아 놀아도 무조건 출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

재가 보급되어 작업이 시작되면 연장작업을 해 12-14 시간씩

노 동하는 戌을 혼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사유 외에도 북한

에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5-6시간
된

씩 번갈아 가면서 정전이 된다. 이때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

므로 노 동자들을 직장에 출근시켜 기다리게 한 다음, 불이 들

어오면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성, 1990. 6. 1 귀순]

x "나도 
평양산원을 건설할 때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하였

다, 나와 함께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 두가

8시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후 저녁밥을 먹고 새벽 2시 또는

3시까지 일하였다, 돌격대에 참가해도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

우를 받는 것은 飯다. 공사가끝나면 입당자격을 주거나훈장,

표창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돌격대에 참가한 전원

에게 훈장, 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원자격을 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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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삼묘31 
w

/l 
' ]실 네

. . . . .

이-니디-, 시t/]적으로 소수 인7A을 <'!1싫-하이 훈장이니- AL칭- SC

는 딩'71자지을 부어 l·으로써 m I , 녁.:. 사71들이 그 吾을 부러워하

7 을 하 1'f 하·t· . . 暑 文合 Y <1괴하 l
·l ·II i끼F· 췌-각1아·-·] - Fi有 h 荊-· l
)‥기.苟 씨. TV, ·리 ·V시 J何- %.끼서 괴 l
·,-.-VIL %l-c,· T띠·]녀<,-, ·< , 

-씨L]..‥ l
l - 各기, 1989. 8. 12 2/]순]

4} I l(-S合 반을 3」l,12.]

·

'

li t·s을 l·을 권,리(학27-{)라 l--3 [, -A을 반는 것을 <·l·가旦부터

Iq-해VI-지 아니히-32,(지.-Ii-(히 <린/l.), 또 /,It육을 밤- 수 있도복 -:,
;

가기· 적극직F삽2 l])]려하이 주도 0.-',L힐· 수 있는 군1리(사회Y1적

국.면)3 밀-힌·디.,

따라서 ·지·-8·%Il-주주의 국기-에서의 ,I t-h-을 반을 귄리의 주번 싱

긱유 시-최끼 기서--(-l.이리->[- 짐에 있니.. 이·;-:- 능어이 있으1신서도 징

세지 이.8-E,L ·yv을 1
10·을 수 W/:· 사가 5·(육을 빈-을 수 있·l-- 외 시

조<1의 정1)1011-- 시선의 선치 · 
-7- - /BI. 징-이·제도의 시-행 -20를 - :,f

가o]l 대하여 적-:l적으/A 요-/-惱- 수 9)는 71리이다.d3)

-EP한-S. <-1범에 …굡Ii·IF- '
, ,<-H-을 반-위 ·/{리를 가진다, 이 1리<':-

신 1시인 교-h-제7-외. -:·
r가의 미1적인 

'

,t (육시이에 의하어 보장된

다 (제73조-)리·51- [
l /·징하이 :Il<A-을 VI·- /리-計 인정하고 있다, 

-

t

러나 /·l--'A--V학[II(를 졸오]히.<I< r ]1학 동 고능]11-H-기+{.에 진학하이1 l

싱 치지 빼깅(출신성]jo이 좋아이· 한다. 싱‥,p학]d로의 진학 희망사

43) - /-l.S]성. 잎-의 책. pp. 410--41 1.

54



屋
,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 태

가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국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주요대학에 입학이 허용되지 僧

는 것이 현실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길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대

학은 6촌까지, 일반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주요사례>

R " 

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10점 만점으로 최우등

까지 받았으며 전교에서 1등 순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시 교육위원회에 등륵된 종합명단에도 나는 10등안에 포

함되어 있다고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다. 그러나 1979년 3월초 다른 학

생들은 수험섕 파견장이 나와 대학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나

는 제외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어머

니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대학생 모집처에

찾아가서 
'

그 학생은 성적도 뛰어나고 부모가 당원이고 선생

도 하는데 왜 대학생 모 집에서 빠果는가 
'

고 항의를 하니까

한 대학생 모 집책임 지도원이 
' 

가족성분이 10호 대상이기 때

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두 교 장선생님은

어이없이 놀라기만 했다고 했다. 우리가 10호 대상(월남자 가

족)이 된 이유는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하였기 때문

이다. 대학생 모집책임 지도원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시험飢

이 갈 수 있는 전문학교는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굔장

선생님은 학생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중앙에 있는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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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힘이나 한빈 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는 펑양철도

대학에서 시험을 보았다. 내가 셍하해도 시'험을 잘본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합격소식이 안왔다, 아버지는 애가 답아 평 ·

l

判 쟝) 3- r 찾 l
을 아玆다. SP시- 부과 Y{- 旦 l

사중 문 끼능 A L 수가 다 야
l
,

기 해주었다, 아버지가 /J.런 사실을 알고 온 후에도 나는 며

칠 C-] 힙·격소식을 기다렀으니· 내가 기다리VI 소식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설게전문힉-교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입

학하게 되었다-"

[김 성, 1990. 6, l 귀순]

t k 중앙딩-부장, 정무71부장 능 북한 2J早1간부 자녀들에게는 V

시'힘 특별입학이 허용되고 있니.. 
%

주/'부자가 
" 

당신 아들은 00

대학 띠파가 좋戚3[민"히·t 밀-만 한ttl-디하면 본인과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3대로 진로가 걸정되는데 이런 절차로

입학한 힉-생에 내헤서는 학셍들간에 
' T시받은 학AI'(검일성

이 지정한 경 ) 
' 

지시밤-F 학셍' 12는 
t Is·씀1핀-은 학셍'(깁정

원이 지정한 毛-F)이라고 호칭하며 ·
.

. 근히 이·-7힌·디-고 한다,

핑양외국어내힉-의 겅우 입히·Al욱a-F, 15-21:1로 매우 치

한대 입학/g의 80-q0%기· 딩·긴-부 지-니들이다. 이러한 71상은

권력의 입김이 대학입시에 직·벙.한 점괴-이며 신럭으로 입'힉-한

학생은 10%정도에 불괴.하다고 한다. 학괴. 배정애 있어서도

인기가 제일 높은 잉이과의 경-Y- q[)%이상이 중잉-당 피At긴팍-

의 자녀들로 채워저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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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북한의 인泗규정과 그 실 태

1988년 중앙당 한 외교간부가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시키

기 위해 학교 고위간부에게 비디오셋트 6대와 수천달러의 뇌

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잔적이 있다 한다.

[박수현, 1993. 10. 11 귀순]

5) 보건에 관한 권리

보건권이라 함은 국민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서) 북한 헌

법 제56조에 의하면 
"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

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

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북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볼때 북한의 보 정책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동 세 분

야로 대별된다,45)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1960, 2, 27)에서 전 지역에

걸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의결한 뒤부터 전체 주민

들에게 무상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근로자들은 매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기

본임금의 1%씩 공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

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농민이 도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

이진료소 또는 일반진료소에서도 그 담당구역 이외의 주민들을

團 團

44 ) 권영성, 앞의 책, p. 432.

45) 「 ' 盟북한개요」 
,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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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했을 때에는 진료비를 반고 있다,
된

내各면에 있어서도 의A%시설이나 설비, 약품류가 절대적으旦 
,

부% . Ll ]XVI%V A])W, 신%·2旦 >A한tJ, M·Pf주6·] j l
.紂뙈· . 科 初이.村벽J, 꺼著 )바빠 l
巷惟 懷2 味 凍- l.., 刺,

'

l
,

<丑4> 북한의 역2시설 모

<추SAl레>

i' 출산과 부인보긴은 중요한 %!·제다. 솔라)의원도 다른 VIP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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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북한의 21 권규정과 그 실 태

과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평양산원에 가 본 일이 있다. 이 병

원은 하나의 전시장에 불과하다. 그 곳에 있는 환자나 의사 심

지어는 애들까지도 배우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 산원에만 있

는 젓이 아니다.

방문객이 나중에 농장이나 공장에 가보면 그 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 곳 종업원 행세를 하고 있는 項을 볼 수 있다. 즉 똑

같은 사람이 공장에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또는 거리를 행군

하기도 하는.것이다. 그 병원에 있는 몇몇 여배우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더.니 그 돌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병원

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곳에 있는 의료장비는 스웨덴이나 서독 또는 동독에서

가져온 고도의 기舍장비들이다. 그러나 내가 스웨덴 회사들에

물어본 결과 그 회사들은 이 장비를 조작하는데 펄요한 안내

책자 같은 것을 보 일이 없다고 했다. 그 곳에서는 X-레이

필름이나 테이프 등이 많이 나올텐데 그 런 것을 보관하는 장

소는 없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친구는 이 병원에 들렸을 때 한 장

비의 사진을 앞뒤로 찍어 왔는데 그 장비의 전기스윗치 프러

그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戌이 판명되었다. 이 사진은

지금 내가 가장 아끼며 보관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다. 엘리트

들을 위한 진짜 병원은 비밀에 쌓여 있다. 즉 김일성과 그의

측근을 위한 병원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케리건 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 연구소 북한인

권세미나 발표 내용, 북한인권 심포지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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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대상 환자 [간엄 ·

'싣헥 
. 페리-/l-라(영잉·싣조룬1-지3]

들은 대다수 A리대싱·으로 피이 있다m 그러니. 이에 [rot<· 7-

- 시선이 절대적으V 부족히.고 급-식hI-세도 헤길할 수 일는
된

실정이어서 VI-자들의 치豆기긴·- 대부분 늘어나고 있다, 사징

이 이렇다 보니 포1.자/도 게속 , ;-이날 <IF 줄어들지가 않는다.

북힌뿌 이렇게 숴긱·해지고 있는 촨자 수용분제를 헤질하기 i

Y>·1] V VI기,,].‥1- l.11리 1.니·l] y‥- 制 5·l.]]‥v.fy, {l- l
判·%.Y], 42%·. YI- 

- 

</- e네,,1.·+ 供삐이 l.巷 +-A l
J( )y,J 시7 tI.巷 ,녀.. 이 荊개t< 例

1

1

이다.

또한 42호 대상 호1-지·가 들이나는 이A- 중 하니-는 북에서 소

위 
'

]‥동치j와9'o/란 깃-을- 만들이 1염 2시긴· 정도 횐-자들-3-

]·--A-에 -V우나,'/키고 있이 이 , · X-에 나31·다 y 후1-지.물f A·-동

에 더 Al-민- J 
-

- 끼미 지.기의 IV- 치Aa·는데 71조해 주지 越'

는 겅7-)/ 닐'기 If]]문이디.."

[3)정희, 1989. 9. 10 귀순l

'A' "

/ /-들이 101에 듈어가]/데 세·VI-이 있는 진60.드暑 발헹VI·

아야 한다. 딩-71은 y 섹이고- 낭71(j] 아닌 사림-둘은 푸른색

o/다. 보통 /·F 색 키.드롤. 기. l I Ll-%·1吾5- 우선적될-3,/- 치료-趾

번'으이 더 신중히 김사Ii트1[ 21/--;[y의아을 · 조 반는다. 피를 도

히·먼서 병윈에 金기진 - >F·른섹 키.-%[<-普 가/f 51세의 노-k-지-가

붉온색 카 2 -測- 가진 사7-l-늘이 치i/rn는는 2시간 y인· - . . 급조치

%· 만지 봇한채 들것에 )
,

'

- 7] 있있다."

[12· 방북 인본인 증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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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진且소>

h 위 치 : 평양 보통강구역 신원동 소재

i 이용대상 검일성 부자, 장성택(김일성의 사위), 당 중앙위 및

정무원 부장 이상과 그 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C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 특별 2과 : 당 중앙위 비서, 정무원 부총리

- 일 반 과 ! 당 중앙위 부장, 정무원 부장

<남산진료소>

A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 소재

h 이용대상 : 김일성의 4촌 이상 친척, 당 중앙위 부부장, 정무

원 부부장, 부부장 대우를 받는 각급 관리 및 직

계가족

<제 2 진료소>

A 위 치 : 毛양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장령급(장군급) 및 직계가족

<인민무력부 간부진료소>

W 위 치 : 평양 동대원구역 동대원동 소재

w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상좌. 대좌(대령급) 및 직계가족

臺 중좌(중령금) 이하 군관 및 하사콴은 대동강구역 문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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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11호 병원 이정-

<병양 의힉-데학병우1/
'A' 

위 치 : 핑잉· 중[/-S AL홍동 소 재
w 이용대상 : Iq· 중앙위 지도71-c-{ 이싱- 및 /1吾의 A게가족

- 특벌 1과 : 딩· 중임·위 과장, 딩· 조리지1;.1부 부과장 능

C, .., ,,1測., l
·

, <·% ·l]%d.--,·선荊. t.l] j
· 

- - 利. , %·i·-71 -村, ,,/부 巷삐判 .,키 / ]
가족

- l 1과 : 졍J/Y) 국징-, ·:,
[징.·>IL내.y 간부

- 특벌 2과 : 11(부 과장 이상

s ]V]·주1%0은 동 진Vd · -
'

I
f. 익빙원-> 이- - 하고 중毛자는 김

반유 Is p W- - 이- -

l/J엉후{-. 1991. 5. 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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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북한의 벙지범수용소 실태

IV,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1. 정치범의 벙위 및 처벌

김일성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당과 정권 반대)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이

들에 대해서는 
K무자비하게 

짓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주의 
혁병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

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

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현행 북한 형법상 규정된 주요 정치범 해당 죄는 죄질에 따라

( i ) 국가전복음모죄, (ii) 조국반역죄, (iii) 반동선전선동죄 등이

있다. ( i ) 국가전복음모죄(제44조)는 
'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

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 (ii) 조국반역죄(제47조)는
4 조국과 인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위', (iii) 반동선

전선동죄(제46조)는 
'

공화국을 전복, 문랸, 약화시키거나 그밤의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 선동한 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대해 
'

무자비'하게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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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l L<브1)더 . . 團 . . . 團 .
國 頓 .

團

m

12개 조항(형멉 제까-55조)을 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적으로도 적법한 제핀절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

(입띵 7호 시.범)은 사법기구1·인 김찰소나 제핀·소에서 취급하지 館·

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게, 단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정치범에 례한 치밀빙·빔은 본인의 가족, 친척(겅우에 띠.라)

씨 녀 %, S좌.l]昏 A시-. 다.

'

l
끼@村1村判 끼·%詩 다偶31 7이判카, l

틈g- 村 利자이 엿·]] 뼈- 
· 

制 判꺼가 
· 

判까· l
역'으旦 구분하어 격리 수各되34 있다,46) 

t 

완>통제구역'은 반당

· 반헉멍분자, 종파분자, 헤외]/주기도지. 등을 수용하어 거의가

종신 수- - 된다. 
' 

희1징촤 구억'은 뷸순북송교포, 당정책위반자, 자

유 -) 성향자 y을 수용하미 일정기간(l-5년) 깅과시 심사길과

에 따라 출소 가>히-다,

2t리고 정치11]의 %11포, 치1된, 수용관리 骨의 모든 업무는 국가

인-전보위부에서 전담하V 징 I
i
(}의 호-X- 및 외곽경비 등은 사회

9전부의 경비데에서 딤·q·하고 있디·. 정지넘의 시출은 주1dI 10띵

딩- 1 명 정도로 비림 조리돈1 각급 정보조시-망(5f가안전보우]부, 사

최인-전부, 딩· 조지)을 통해 이루이지고 있다. 일난 정치범으로 냑

. 1찍히게 되IF Y]죄 용의자는 이·Ii<]-合 이-2-, 이웃 VI 몰레 전 가

족과 힘·께 수. - 소로 이<- 1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디 團 團 團

團

46> 특려i ·바한은 Y]잉성 부자 세규제 . l%옵 꺼히.어 김정인으( 3Cll 헉밍소조
필'V(fr7 년脩�.더)가 -)'-계자로 2리 . y징(1純0V'l 6치. Id대최 이/()省.과 161·計

Y)-이하여 비W·자 및 징리但- · 숙칭. 
'

J 기.푹·들과 함께 수-2-소에 수김-하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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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설 및 생활상

북한이 정치범읕 특별수용하게 된 것은 1958년 연안파 숙청사

견(8월 종파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올 반혁명분자로 몰아 교화소

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식 수용

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

00호 관리소'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간에는 
'

특별독재대상구역', 
%

종

파굴', 
' 

정치범 집단수용소', 
'

유배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수용소 현耐>

수용소는 함남·함북, 평남, 평북, 자강도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만여명으로 추계된다, 수용

i 7-v는 각5 51-2501on
2
旦서 수ti M 55000명-2550007을

수용하고 있다.

<표5> 특쁠독재대상구역 수용소 剋營

l 五 l 수 용 l

l 함 북 ! 온 (2) . . 화 . 부 군 i
l 평 남 l 개천 . 북창군 l
i 북 t 마 l

<경Ell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 경비룰 위해 3-4m 높이로 2-3중의 외곽

철책선과 省조망을 따라 Iktll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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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초소를 설치하고 管주기- 용이한 곳에는 고오]g 전기철조밍·, 지뢰밭

설치와 함정을 파는 등 경게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한핀 수各소인.

에는 긴물 주위에 내부 省피신을 설지했다, 김씨방법은 김-시망루

초소에서의 같시와 파께 외곽순칭조와 매복조를 운영하여 주야로

겅게하어 겁-시Y1은 AK자동소총파 수류탄 및 기관충 骨으로 무짇- 
'

l

하12 다. l
l

<수용자 01우 밀 일군>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자가 오1단 수용소에 들이가면 우신 공민

증을 압류당하고 친지먼최와 서신연러· 등이 금지되어 외부외. 차

딘· 1디, 힌- 션거권, 피선거권 등 기·F[-권이 1사틸·되)( 정싱-적인

배급, 의료S]1테 능이 중지되며 (y 1< 출산이 금지毛다,

수-S-자들은 세니 5시반까지 아 1식사와 작업준비릇 완료하고

보위부우)과 직-입<]-독으로부더 인원주]김을 받는다, 인원졉겁시 조

급이라도 늦게 나오는 깅-원, 심한 31·타骨 딩-하고 3회 이상 늦으뻔

월지급 시량에)%-l 히-Y분을 공제한디-. 삭거은 5인조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녁 9시까지 실시한다. 시녁 10시부터 1시간정V 김일

성 니럼·, {:]부지. 찬양노레, 주체사싱. 학습 능을 교 육받는다. 7]{l

은 지-자 지참한 강냉이 7한/]사으로 리사한다, 저녁 6시에 담딩· 보

위71이니. 김-독, 인민반징- 등이 할당된 작엄질과를 중긴- 주]검하고

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위에t- 인상 지·%을 실시한다.

단체행동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히1 작업과 헉·습시간을 제외하고

는 2띵 이상이 모어 다니지 못하게 힌·A /1리고 수各자로 위장한

정보우1을 잡입시켜 징치범들의 헹h- 하니.하나를 갑·시하고 제

비%'f자니. 管출을 기도하러L 자들·을 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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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한의 憲치벙수용소 실태

<식쌩繼>
' 

가족세대'의 성인 1인
a

당 주식은 1일 강냉이 550A사회일반노동

자700g>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부식물은 소급과 주 1회 정도 도토

리된장 한숟갈을 배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태만등을 이유

로 수시로 배급량을 공제하고 있어 수용자들은 한달중 보름정도

는 산나물, 풀뿌리, 나무열매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

독신중대'에 수용된 자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독신중대는

식량을 배급하지 않고 식당에서 공동 취식한다. 매끼마다 강냉이

120g의 주식(1일 기준: 36%)과 멀긴 시레기 소금국만을 제공하

며 작업태만시 또다시 30g울 공제하고 배식한다. 따라서 수용자

들은 허기로 인해 통상 1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하고 나면 15kg

정도씩 체중이 감소한다, 귀순자 안혁은 그의 체험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

1주일 동안 부식토를 생산했는데 나와 허강철이는 죽었다

깨어났다. 일을 워낙 못해서 사상平쟁 무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項이다.
' 

저 개새끼. 죽일 새끼, 일도 못하는 놈, 밥도 僧기라,'
'

누군 힘들지 않아서 일하는 骨 알아 
'

' 

죄 지은 주제에 피 쓰지 말라.'

보위원이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같은 죄인끼리도 지나칠 정

도로 비판하고 욕하고 악을 覺다.
' 

저런 새끼는 밥 줄 가치도 없어.'

결국 허강철과 나는 한 끼 120g에서 90g으로 양이 줄어든

밥을 먹게 되었다. 이것은 한 숟가릭만 수북히 뜨고 나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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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PL < 1 . m . . m . . . . . . rn
a

. .

.

는 정도의 적은 양이었L].."

[.대왕의 제전 恭, p.220J

특히 3신중대 수용자들은 배고픔으로 돼지나 소 구유통속과

심지어 쇠똥속에 있는 깅·넹이일-, 공 동을 찾아내이 씻어먹는 경우

가 <출하고 있다, 쌀만 아니라 i- - 자들은 영0&보충을 위해 /]]구

. 

을 나 ·4, 7) 등을 ·B는 旦 잡아· 는다. l

,,

...X 桂,.,,,i, L., . 荊.-,每 ..WI,,,, i
載 判 %特 浦 荊, 州 幣 ,rnlLM 和,H]

I
l
,

하는 젓이었다. 쥐 한마리, 1El레 한미-리도 눈에 띄먼 그것이 .

다 읍식이었다,

처음에는 끕직-戚지만 2레지 임'아 니-도 무엇이든 뻑을 수

있게 되었다w 정삘'이지 똥 속에 빅-힌 콩안도, 페지 구-8- <의

깅-넹이도, 죽지 않을 )이변 풀도 일레도 다 먹개 되었으머

먹을 깃을 제떼 찻아티는 사省'이 똑똑하고 毛믹한 사람이라

는 젓을 알게 되었다,"

1 대욍-의 전 借, p.2IS, ]

또힌· 수용자돌에게는 -沙에 니·A':· 풀이 홀륩한 식량이 된다, 배고.

E 수- - 자들-S -핌-친이 되이 새씩이 吾아니-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독버섯이니- -5[풀까지 마2/- 吾이 1져기 떼문에 얼갈이 骨퉁부어 고

셍하는 사래가 허다하다w47)

團

團 

團

團 團 된 團

團 團

團

") ;밥' . L: , 凉," d- )
';-'君빙J!i 

l.

名·c 도서骨4 링미, 1勢3), l).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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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韓한의 벙치벙수용소 실태

(주 거>

가옥은 독신중대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나 가족

세대의 경우 수용자들이 흙벽돌과 판자조각, 거적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집을 지어 피나무껍질로 만든 다다미를 깔고 생활한다, 따

라서 가옥은 판자가 썩어 비가 새고,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미

장한 관계로 먼지가 많이 난다.

전기는 수용소 자체 발전소를 이용 발전·배전한다. 배전은 각

가구마다 전구 한개씩만 달게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 새벽 2시부

. 터 5시까지 두차례 하고 있으나 전기불이 너무 어두워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수용소 마을에 따라서는 그나마 전기가 없

어 관솔로 밥 먹을 시간만 켜는 경우도 있다.

모든 세대가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십명씩

줄을 서서 용변을 봐야한다. 화장지라는 것은 이름조차 根고 마른

강냉이잎, 콩잎, 호박잎, 칡앞 등을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

다. 겨울철에는 수용소 마을주변에 나무가 없어 겨우 밥이나 하는

정도로 불을 때기 때문에 방이 매우 줍다. 따라서 밤에는 추위를

쫓느라 몸을 비비며 참을 못자는 형편이다. 식수는 하찬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서 해결하고 있다.

<으 복A

; 

가족세대' 수감자의 경우는 수용기간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벤

동복 1벌을 지급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t

독신중대} 수용자는 수용당시 입고 갔던 의복 한벌로 생활한다.

작업을 하기 위한 노 동화는 1년 6개월에 1켤레, 겨울 솜동화는 5

년에 한번 공급하고 양말, 毛티 등 속내의는 일체 지금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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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m한듸2<'E프.데 m . . . . m 團 m . m m . .

다. 모吾 수용자들은 조사난 천/3-로 3단까지 기어서 71고 다니며

거울질에는 얼굳, 팔, 니·리 등- - :1조각으로 김고 생활한다.

<각좋 副應삼Ell> 
,

수용자 부분 양 $와 한 동剋 , , 간 l
% ·料.利 리 例·l] 실과2 9) - . .荊, 特]] 荊 l
중환자도 직·입장에 동윈된다.

" 

작접 나가 집체적으로 움직이논 . 위리를 보먼 이건 인간들

의 집탄이 아닌 짐승의 무리였디·. 치질에 걸리 영치에 손을

대51 엉기적거리는 사람, 환임이니- 헤르페스 떼문에 불일·을

骨고 가는 사림·, 허리를 다쳐 지핑-이를 짚고 걷다가 긴방지다

고 보위윈에게 밋'는 사람, 吾이니- 나무 팔러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럼· ……

.

"

[대욍·의 제전 卽., p. 222.]

수/소네 진료소논 의사가 似-2- 뿐 아니라 약도 없다. 전료소에

서 중환자로 %P$나먼 요양소로 보내지게 된다. 요양소에는 절헥

요잉1소, 간임벙동, ·정신벙동이 있지만, 이들 건물은 단지 격리 수

되기 위해 존제히-C 것일 뿐, 주사도 약도 보살핌도 없다.

따라서 요덕수용소의 겅우 매년 40-501정씩 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북急교포 수題劍배>

한W, 북송교iE들의 7 - 싣태骨 보1편,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겅

TO



IV. 북한의 벙 치범수용소 실태

우 1974년초 100여세대 600여명이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0-200세대씩 수용되어 왔다, 따라서 혁명화 구역인 구읍·입석

지구 북송교포 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800여세대 55000여명과

범죄당사자 300여명 등 5,300여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다.48) 수용자

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수용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보위부원들은 이들에게 
' 

반쪽발이'라고 냉대, 일반주민보다 더 가

혹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같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북송교포들은 주간에 조차도

상호방문을 규제받아 통행에 저]한을 받는다. 수용소내 마을간 통

행에도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저녁 10시부터 통행을 금지시킨다,

야간에는 매일 보위부원과 작업헌장 감독 3-4명이 순찰하면서

가택점검을 실시한다. 가택점걸시 무단이탈자 등 11111-진자가 았을

경우 비상소집(마을의 종을 쳐서)해 수색을 한다, 통행금지시간에

무단 이동하다 순찰대에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해진다.

3회 이상 무단이동자는 
'

구류장'에 유치한다,

또한 북송교포들은 다른 북한 주만들에 비해 수용소 생활에 쉽

게 적응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으로 폐렴, 간염 등 질병에 쉽

게 걸려 비교적 일찍 사망한다,

(공개 총敍>

이같이 열악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도주기도자나 보위

원 구타자 등은 재판졀차 없이 극형에 처한다, 공개총살자는 매년

15명 정도 된다.

공개총삳 대상자 발생시 사형절차는 ( i ) 우선 l-2일간 구류장

48) 「 악마와 지옥 그리고 간, (월간조선, 19S4. 6), p.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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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금해 둔다. (ii) 통상 사형 딩·일 아 1 10:00깅 수용자骨 전원

을 작입장에 집합시키는 헌·VI 보위부7] 2rd이 처형대상-자를 데리

상 앉아 r다, (iii) 사 I 가 Bd,;ITl %1상 pl.아 VI )

관리1장이 it )짠억지- ()00에 내한 치힝을 시직·하{l>다."/i). 선포하고

대싱·지-의 죄-v에 대혜 악 5둔-VI- 신1'2한뒤 
"

VI족-3- u]]빈히·2 빈·익

의 긷을 걸었다. 힝Ii8 00조에 의거 총<l-힝에 치한다,"고 선언한다.

(iv) 지취자가 
"

Ad]족반익지- 000를 힝·히·어 쏴"하1 l 보위부원 3멍이

자- 보총으로 칫1jl 3빌‥F 눈부위-計, 누빈쎄 31짠은 가슴부위昏, ] l].

지막 3반은 다리부분을 사지. 사실'한다. ( V ) 시체는 가미시에 III-

아시 미리 대기시거 놓은 치-링:에 칫이 인H 이;산에 매장한다.

<수緩소 屋1사 /1시릴Ell>

수- - 소 舍소시에·는 수 - 소내의 생뢴실셩--皇- 일체 %히·지 -못히·V

록 ·서약서骨 징2/하는 한71 서약내- - 을 위반한 깅우 제수깁· 조치

한다L 사심을 경고한다, 수셜-소 출소자 - < 탄팽· fL는 집단농징·-o-

로 1111치되는 깃이 원칙이다. 북4개](AL Illit- 뇌骨을 ·제공한 일부사

람은 공업지역에 배지되기도 한디-. /.Y리니. 모는 출소자들은 1당-

P 물론 시업, 여헹까지 제한피고 국가%-위부의 최우-신 김-시대싱·

자로 지목된다,

수各소 출소자들은 주텍이 공급시지 않아 농징·. 거업소내 칭고,

<Y게실 등을 거소로 이용한다, 미p.자의 경우 이들은 사최적 성분

이 적내게충으로 분류되어 있기 베분o]l 걸5( 수용소 출신끼리 길

>A는 겅우기- 1含디-. 7한 풀소시 봉1;0·x-에 
'000 

경비대 농寺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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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한의 벙치 벙수용소 실 태

이라는 별도의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일반사회활동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10년익 가중처벌된다.

3. 정치범수용소외 주민구금 장소

정치범 수용소외의 주민구금장소는 ( i ) 69호 노 동교화소(노동

갱생毛), (ii) 노 동교화소, (iii) 교화소, (%) 149호 대상지역, (v)

정치범교화소, (vi) 49호 보양소 등 6가지 구금장소로 구분된다,

.

69호.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는 모든 시 · 군에 설치되어 1개 교

화소당 100-200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 대상은 경범죄 위반자,

통행증 미소지자, 노 력동원에 나태한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대개

3개월-1년간의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이들 강제노동자들은 사최

안전부에서 선정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절차없이 수용하고

있다.

노 동교화소는 도 단위로 2-3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주로 강간,

강·절도, 집단색활 이탈자, 무단월경자, 정치사상범 자녀 등을 수

용한다. 이들은 대개 l - 2년의 교화노동을 받은 후 출소된다.

교화소는 도 단위로 1개썩 설치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사형 또

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본주의적 지식인, 정치적 반대자 등 
' 

사상

이 불온한 자'들이다. 교 화소안에서는 일체의 면회나 사식 차입이

금지된다, 이들은 만기출옥후에도 계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는

다,

149호 대상지역은 북한이 1958년 '

중앙당 접중지도사업'을 통

해 소위 반혁명 · 적대분자를 색출, 약7만여명을 
' 

내각결정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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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드쑤( >'( 
- ] 실샌 . . 開 . . m 國 m . . . . . 團 .

에 따라 산간니지로 추벵·한 실으로 부터 시작된다.4S) 그 위치는

핑양괴. 개성요로 부터 50knI, 휴 1선과 인·신에서 20km 이상 떨

어진 오지에 정하고 이1-에만 살도록 71격히 통제하고 있다. 수- -

자들은 주로 탄팡이니. 굉·산, 체1핀장 등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

/.1러나 이 지역은 
k 

졍치7]수굉-소'와 달리 철조띤-이니- 경비초소가

일을 y 만 아니라 <]·국의 허락을 뱐이. 타지역의 욍·레도 가능하다.

V녀이-), ·-%페 8비1(10- l·h·! <씨-邊 이 . f-씻a. i l
- ·;1쎄t i]例 키. <J.1冷1-, 荊.·討- 害1, {J.d d.·이 l

·7이.%d‥1]비.리j·- 有·P 有1미 수- - 써.. l
4q[( )iLOc),AL 2,{1631] l .Il%] AlA . %/%6L,, W다, t iod,<

'

l

L tI奈1이V,-淑,L ,,,,l, 苟1 討 郭 1언뎌 ]

">

證'급1'·厄'.-위1渥,c':[(>끊V남]'A/(>][
CIV'l·郞1- 柔,//밀 

A'&V' '-"-" "3" * '· " f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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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團

v, 결 론

앞에서 살펴븐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법·제도를 비롯한 모든

행위 규범은 
" 

인만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

렁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g-, 하나의 조직으로 겯속되어야 한다5'

라는 주체사상의 기본목표에 따라 결정지어 진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그 아래에 노 동

당의 결정이 있으며, 힌법 등 모든 법률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 

인

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형법은 개인

및 사회의 법익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수단이 아니며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용, 강제 노 역 등 기본권 침해의 근거로 운

영되고 있다. .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성분족사사업으로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엄격히 심사, 주민들을 3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화 하

여 취업과 진학은 물론 식량배급, 의료헤택까지도 차별화 하고 있

다.

그리고 북한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3중 감시체

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3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

정의 비위 사실을 공개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법 · 제도 장치 아래 북한에서는 범법자로 지목된 피의

자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절차었이 구금하거나 고문 등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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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벌이 자헹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 부자의 지시나 당정책을

어겄을 때에는 처벌의 가혹합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

m 하 비W 까聘()]1 1桂 粧 巷 刺有
!
,

에 비해 더욱 가혹한데 수 - 소에 들어가는 날 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管당하머, 친지먼최. 서신언락이 금지핀다. 또한 수용자
a

들p. 
'

구의'안에서 자유세게 서는 싱-상-도 할 수 없는 심한 깅-제

노 동을 하어야 한다.

이상의 요 약에서도 알 수 있旻이,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1딩·

독재세舍체제暑 궁고촤하기 위해 주체시-상이라는 이데各로기직
' 

틀'을 마련하고 징치사업 -7-선의 71칙애 따라 사상교잉·괴. 함께

1‥io동원 그리고 성분분류에 띠·른 진학· 취업 동의 치.변회., 절저

한 주민김·시체게 운영 등으로 사회昏제를 킹-촤하고 있다. 이러한

힌실은 북한에서 인간이 인간이기 떼문에 닯연히 깆'는디.고 셍각

되는 천부적 귄리로서의 인71이 우1친&1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

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헤리티지 

. Ic)1보고w서0992. 7)가 직절히 표

헌하고 9)다. 동 
'헤리티지 

인권보]1서는 
" 

북한에서의 인권을 발히-

는 것은 시-A-디 사)Jl-에서 홍수에 내坤 1켄-히-는 짓과 c-p 것"이리

고 펑가慷다. 이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1Jj-애서 휸수문제가 존제省-

수 似듯이, 인79이 없는 북한에서 인간의 존임성이란 존제하지 않

을 깃이기 때분일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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